






1.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, · ·

  A.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, 

  B. 제안서 검토 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, , 

  C.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감독 검사 검수 등( , , )

  D. 대금 지급 후속 조치 평가 감사 등 등, ( , ) 

2. 법령 공사 규정에 근거하여 출자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, 

  E. 검사 감독 등 계획수립, 

  F.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

  G. 심리 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, , 

3. 출자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․

  H. 출자회사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 특허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, , , 

사건의 심리 심판 심결 등 담당, , 

4. 생산방식규격격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․ ․ ․

  I. 검사 감사계획 등의 수립, 

  J. 검사 감사반 편성 및 참여, 

  K.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 조치 등, 

5.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L. 정책 등의 수립 조정 시행 평가 감사 후속 조치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, , , , , , 

  M. 정책 사업 등의 검토 결재 또는 안건검토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등 의사결정 관여, , , 

  N.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 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 모습으로 특정, , , ,  

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
6. 기타 위원회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

  O. 위원회가 별도 수립한 기준이 있는 경우


